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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28-1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1. 양형위원회 제128-1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3. 11. 21. 15: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심의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57-1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추가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심의 

가.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1) 추가 유형 분류

가) 대유형 4(대량범)에 소유형 4를 신설하기로 함
 소유형 4 신설을 반대하는 소수의견 있음

2) 권고 형량범위
가) 대유형 3(수출입․제조 등)의 권고 형량범위
 소유형 2(대마제조, 향정 다.목)의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영역 10

월 – 2년, 기본영역 1년 – 3년6월, 가중영역 2년 – 5년’으로 수정
하기로 함

 소유형 2(대마제조, 향정 다.목)의 권고 형량범위를 현행으로 유지
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나) 대유형 4(대량범) 소유형 1, 2, 3의 권고 형량범위
 소유형 1(제1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9년으로, 소유형 2(제2유

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12년으로, 소유형 3(제3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15년으로 각각 수정하기로 함

 소유형 1(제1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10년으로, 소유형 2(제2유
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13년으로, 소유형 3(제3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20년으로 각각 수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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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심의
1) 권고 형량범위

가) 대유형 1(투약․단순소지 등)의 권고 형량범위
 소유형 2(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를 ‘가중영역 1년 – 3년’으

로, 소유형 3(향정 나.목 및 다.목)을 ‘감경영역 8월 – 1년6월, 기
본영역 1년 – 2년6월, 가중영역 2년 – 5년’으로, 소유형 4(마약, 
향정 가.목 등)를 ‘기본영역 1년 – 4년, 가중영역 3년 – 6년’으로 
각각 수정하기로 함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나) 대유형 2(매매․알선 등)의 권고 형량범위

(1) 중유형 가(일반 매매․알선 등)
 소유형 1(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을 ‘감경영역 6월 – 1년, 기본

영역 10월 – 2년, 가중영역 1년6월 – 4년’으로, 소유형 2(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를 ‘감경영역 8월 – 2년, 기본영역 1년 – 
3년, 가중영역 2년6월 – 6년’으로, 소유형 3(마약, 향정 가.목 
등)을 ‘감경영역 2년6월 – 6년, 기본영역 5년 – 8년, 가중영역 7
년 – 10년’으로 각각 수정하기로 함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되, 소유형 3(마약, 향정 가.목 등)의 가
중영역만 ‘5년 – 9년’으로 수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2) 중유형 나(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소유형 1(대마)은 ‘감경영역 1년 – 3년, 기본영역 2년 – 5년, 가

중영역 4년 – 7년’으로, 소유형 2(마약, 향정 등)는 ‘감경영역 2
년6월 – 6년, 기본영역 5년 – 9년, 가중영역 7년 – 12년’으로 각
각 설정하기로 함(전원일치)

다) 대유형 3(수출입․제조 등)의 권고 형량범위
(1) 소유형 1(향정 라.목 등)
 소유형 1(향정 라.목 등)을 ‘감경영역 8월 – 2년, 기본영역 1년 

– 3년, 가중영역 2년 – 4년’으로 수정하기로 함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2) 소유형 3(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소유형 3(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을 ‘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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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2년6월 – 6년, 기본영역 5년 – 8년, 가중영역 7년 – 10년’으
로 수정하기로 함

 소유형 3(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의 가중영역 
상한만 8년에서 9년으로 수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라)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권고 형량범위
(1) 2-가-4(일반 매매․알선 등) 및 3-4(수출입․제조 등)
 2-가-4 및 3-4를 ‘감경영역 6년 – 9년, 기본영역 8년 – 12년, 

가중영역 10년 이상, 무기’로 각각 수정하기로 함
 2-가-4 및 3-4를 ‘감경영역 6년 – 9년, 기본영역 8년 – 11년, 

가중영역 10년 – 14년’으로 각각 수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2) 2-나-3(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2-나-3를 ‘감경영역 6년 – 10년, 기본영역 8년 – 13년, 가중영

역 10년 이상, 무기’로 설정하기로 함 
 위 안에서 하한을 상향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마) 대유형 4(대량범)
 소유형 4(제4유형)를 ‘감경영역 8년 – 12년, 기본영역 10년 – 15

년, 가중영역 13년 이상, 무기’로 설정하기로 함
 소유형 4(제4유형)를 ‘감경영역 8년 – 11년, 기본영역 10년 – 14

년, 가중영역 12년 이상, 무기’로 설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4. 향후 일정
가. 제129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 일시 : 2024. 1. 8.(월) 15: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

행유예 기준) 심의 및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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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29-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 일시 : 2024. 1. 18.(목) 15: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및 마약범

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양형위원회 제128-1차 회의 경과 및 회의 결과의 요지
	개요
	1. 양형위원회 제128-1차 회의 내역
	2. 전문위원 업무보고
	3.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추가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심의 
	가.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1) 추가 유형 분류
	가) 대유형 4(대량범)에 소유형 4를 신설하기로 함

	2) 권고 형량범위
	가) 대유형 3(수출입․제조 등)의 권고 형량범위
	나) 대유형 4(대량범) 소유형 1, 2, 3의 권고 형량범위


	나.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심의
	1) 권고 형량범위
	가) 대유형 1(투약․단순소지 등)의 권고 형량범위
	나) 대유형 2(매매․알선 등)의 권고 형량범위
	(1) 중유형 가(일반 매매․알선 등)
	(2) 중유형 나(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다) 대유형 3(수출입․제조 등)의 권고 형량범위
	(1) 소유형 1(향정 라.목 등)
	(2) 소유형 3(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라)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권고 형량범위
	(1) 2-가-4(일반 매매․알선 등) 및 3-4(수출입․제조 등)
	(2) 2-나-3(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마) 대유형 4(대량범)



	4. 향후 일정
	가. 제129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나. 제129-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